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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식품과 알레르기

1. 서론

식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첨가된다.	흔

한	첨가물로는	방부제,	색소,	항산화제,	유화제,	

조미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변색	방지제,	분

해	방지제	등이	있으며	2013년	현재	미국	FDA에

서	식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질은	3968	
종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까지	일본과	미군에	의

해서	제정된	규정을	사용하다가	1962년	식품위

생법이	제정되었고,	200여종의	화학적	합성물이	

지정되었다.	현재는	화학적	합성물	370여종,	천

연첨가물	50여종이	지정되었다.	이중에서	독성,	

발암성	등의	가능성이	많은	첨가물은	살균제,	보

존제,	합성	착색제,	표백제,	발색제,	산화	방지제	

등이다.

식품첨가물은	설탕과	같이	단맛을	내거나	부패

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량을	넣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일반적으로	매우	소량이	첨가되므로	소비

자가	식품만을	관찰하여	첨가물을	식별하고	유

해성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들	첨가제는	

식품을	제조하고	섭취하기	좋게	하기	위한	것으

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건강한	식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도	있다.	따라서	식품	

첨가물은	과민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첨

가물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으

며	첨가에	따른	득실을	평가하여	사용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2. 기전

식품첨가물에	의한	과민반응과	자주	혼동되는	

용어들로	유해반응,	독성반응,	특이반응	등이	있

는데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약물에	의한	과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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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유해반응은	식품첨가물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반응을	통	틀어서	지칭하

는	것으로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이다(1).	독성반

응은	독성을	가진	첨가물에	의한	것인데	일반적

으로	식품첨가물은	극히	미량이	첨가되므로	자

주	경험하는	반응은	아니다.	예를	들면	카페인이

나	알코홀	성분에	매우	민감한	경우에는	이들	성

분에	의해서	약리적인	작용으로	유해반응이	나

타날	수	있으며	독성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과민반응은	발병기전에	면역반응이	수반될	때

를	말하며	알레르기반응이라고도	부른다.	식품

첨가물에	의한	과민반응은	첨가물에	항원이	직

접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첨가물이	체내에	흡수

된	후	단백과	결합하여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	항원의	종류만	다를	뿐이고	음식물	과민반응

과	근본적인	기전은	동일하다.	

과민반응은	항체	생산의	유무와	항원-항체	작

용	부위에	따라서	Gell과	Coombs에	의해서	4가지	

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제	1형부터	제	3형까지

는	항체	생산을	수반하는	반응이고	제	4형은	면

역세포가	직접	관여하는	반응이다.	이중	제	1형
은	면역글로불린	E	항체가	관여하고	수	분	내에	

즉시	반응하는	종류이고,	제	2형과	제	3형은	면역

글로불린	G	또는	면역글로불린	M	항체가	반응하

며	수	시간의	반응시간이	필요하다.	면역세포가	

작용하는	제	4형은	세포의	직접	이동이	필요하므

로	수일의	시간이	필요한	지연형	반응이다.	제	1
형부터	제	4형까지	어느	면역반응이	관여하든지	

관계없이	과민반응이라고	부르며	알레르기반응

이라고도	부른다.

천연	식품첨가물인	경우에는	주로	면역글로불

린	E가	관여하는	제	1형	반응이며	 carmine,	 an-
natto,	saffron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두드러기	

또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합성	식품첨가물은	면역글로불린	E	이외의	다른	

과민반응이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식품에	첨가된	아황산염이	원인일	경우에는	면

역글로불린	E가	작용하는	면역반응일	경우도	있

으나	아황산염이	위산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이

산화황(sulfur	dioxide)이	흡입되어	기관지수축을	

일으킴으로써	천식을	악화시키는	기전도	가능하

여	이	경우에는	과민반응이라기	보다는	독성반

응에	해당된다.

표ᆞ1.ᆞ식품첨가물의ᆞ분류

1.	색소

황색색소	

tartrazine	(황색4호)

sunset	yellow	(황색5호)

saffron

적색
erythrosine	(적색3호)

amaranth	(적색2호)

오렌지색 annatto

청색
brilliant	blue	(청색1호)

indigo	carmine	(청색2호)

녹색
fast	green	(녹색3호)

chlorophyll
2.	항산화제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3.	향미제 monosodium	glutamate	(MSG)

red	pepper
cinnamon
hop
mustard

4.	감미료 aspartame
saccharin
corn	syrup

5.	보존제,	방부제 sulfite
metabisulfite
sodium	benzoate
citric	acid
sorbic	acid
nitrate

6.	안정제,	유화제	 gum
EDTA
wax
lecithin



19
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8 No.1)

마지막으로	특이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은	발병

기전에서	면역반응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뜻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원인	또는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나타나는	증상은	과민반응

과	매우	유사하므로	증상만	관찰하여	과민반응

과	특이반응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에는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발달에	힘입어	과

거에는	원인	불명의	특이반응으로	분류되던	것

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대사과정의	비정상적

인	흐름으로	밝혀지고	있다.

3. 식품첨가물의 분류

식품첨가물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표	1).
항산화제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첨가제로

서	butylated	hydroxyanisole	(BHA)와	butylated	hy-
droxytoluene	(BHT)가	있으며	유지류의	산폐를	막

는다.	항산화제는	버터,	씨리얼,	검,	스넥,	구운	음

식과	맥주	등에	첨가된다.

색소는	천연색소와	합성색소로	구분하는데	근

래에	사용되는	색소는	대부분	합성색소이다.	천연

색소에는	annatto,	carmine과	saffron	등이	있다.

합성색소는	타르계와	비타르계	색소로	구분된

다.	타트라진은	콜타르에서부터	합성한	황색	색

소로	값이	싸서	과자,	음료수,	식료품,	화장품	등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타트라진을	황색	4호	색소라고	지정하였으며	

미국에서는	FD&C	yellow	No.	5이고,	sunset	yel-
low를	우리나라에서는	황색	5호라고	지정하였으

며	미국에서는	FD&C	yellow	No.	6이므로	혼동

할	수	있다.

유화제(emulsifier)는	기름과	물을	혼합시키는	

작용을	하며,	마가린,	분말향료,	유화성	향료의	

제조에	널리	이용된다.

향료	또는	향미제(flavoring	agent)는	후각과	미

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특유한	방향을	느끼게	

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대표적으로	글루타민산	

나트륨(monosodium	glutamate,	MSG)이	있으며	각

종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단맛을	내는	아스

파탐과	사카린,	자극성	풍미를	내는	고추,	게피,	

큐민,	호프	등이	있다.

보존제	또는	방부제는	식품의	세균오염과	부패,	

변색을	방지하며	안식향산	나트륨(sodium	 benzo-
ate),	질산염(nitrate),	설파이트(sulfite)가	있다.	

안정제(stabilizer)는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으로	검(gum),	왁스,	EDTA	등이	이용된다.

4. 유병률

식품첨가물에	의한	과민반응의	유병률은	0.02%
에서	1%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나	연구방법의	어려

움	때문에	정확한	유병률을	알려져	있지	않다(2,3).	
1965년도에	미국의	Feingold는	소아에서	salicy-

late와	식품첨가물	알레르기	증례들을	보고하였

고,	뉴욕주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

로	화학색소,	화학조미료,	방부제	등을	금지한	후	

학력이	호전되는	것을	관찰한	후	학생들의	학습

불량이	첨가물에	대한	과민반응이므로	이들	첨

가물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계

기가	되어서	1970년–1980년에	일반대중의	관심

을	끌게	되었고	1987년도에는	식품첨가물에	대

한	의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06년에	아토피피부염	악화의	중

요한	원인물질이	식품첨가물이라는	시험결과가	

방송되어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당

시의	발표에	따르면	타트라진(황색	4호),	 sunset	
yellow	(황색	5호),	erythrosin	(적색	3호),	amarant	(적색	

2호),	sodium	benzoate,	monosodium	glutamate	(MSG),	

metabisulfite	등이	포함된	과자를	먹은	아토피피부

염	환아가	12명	모두	증상의	악화를	보였으며	이

들	식품첨가물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임상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아토피피부염	환자	37명에	대한	이중맹

검	위약대조	연구에서는	식품첨가물과	위약	사

이에서	아토피피부염	증상	악화의	연관성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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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과자에서	첨가물을	금지하여야	할	정도

의	위해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4).
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의	유병률	연구는	1997

년도에	발표된	바	있는데,	30,000명	이상의	일반

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유발반응검사,	

이중맹검	위약대조시험	등을	시행하여	최종적으

로	3명의	양성반응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제로	식

품첨가물에	의한	과민반응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는	매우	드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5).
일반	대중이	스스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민

반응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5-10%
로	매우	높다.	그러나	음식물을	포함하는	식품첨

가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법인	이중맹검	위

약대조법에	의한	임상연구에서는	0.01%-0.23%	

에서만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민반응이	증명되어

서	실제로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6).	
식품첨가물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황색색소	타트라진은	아스피린과	교차반응을	보

인다는	초기	주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행되었

다.	1972년에	4명의	아스피린	과민반응	대상자에

서	모두	타트라진에	과민반응성을	보여	이들	2가
지	물질이	교차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된	이후	타

트라진에	대한	과민반응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

가	시행되었다(7).	1973년에	아스피린	과민성을	

보이는	대상인	39명	중	19명이	타트라진에	반응

하여	49%의	양성	반응률을	기록하였으나,	타트

라진을	투여할	때	그동안	사용하던	항히스타민

제를	중단하여	breakthrough	효과에	의한	위양성	

반응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다.	그	후	연구방법

을	개선하여	연구를	거듭할수록	양성	반응률은	

감소하였으며	1981년도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과

민성을	보이는	대상인	중	타트라진에	대한	유발

시험에	양성	반응률을	보인	경우는	10%로	보고

되었다(8).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요리에서	감칠맛을	내는	

매우	널리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하루	0.3	g–1.0	g	
정도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GRAS	
(Generally	Regarded	As	 Safe)로	분류되고	있지만	

NGO	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유해성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1968년에	중국식당에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요리를	먹은	후에	뒷목,	팔	그리고	

등에서	열감	및	감각	저하,	전신	위약감,	심계항

진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이를	중국식당증후군

(Chinese-restaurant	syndrome)이라고	처음	보고하

였다.	그러자	이와	비슷한	증례가	이어서	보고되

면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피부	두드러기,	천식,	

두통,	오심,	졸리움,	안면홍조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지게	되었다.	1969년에는	Science지에	글루

타민산	나트륨의	약리반응이	보고되면서	이	첨

가물이	여러	가지	유해반응을	일으킨다고	인식

되었다(9).	또한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

다고	보고되면서	일반	대중에서	글루타민산	나

트륨에	대한	우려가	점차	고조되었다.	이	문제

를	규명하기	위해서	2000년에는	대대적인	다기

관	이중맹검	위약대조	유발반응	연구가	수행되

었고,	3회에	걸쳐서	반복적인	유발시험을	시행한	

결과	일관성있는	부작용을	관찰하지	못하였으며	

글루타민산	나트륨과	과민반응	사이에는	객관적

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이

에	대한	일반인의	심리적인	우려는	사라지지	않

았다(10,11,12).
아황산염은	보존제와	방부제로서	포도주,	단무

지,	감자튀김,	말린	과일	또는	채소,	새우	등에	널

리	사용된다.	아황산염이	기관지천식의	악화요

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천식환자의	4%
가	아황산염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다(13).	그	외

에	아황산염은	아나필락시스라는	치명율이	매우	

높은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생과일과	

생채소에서는	신선도를	유지하고	변색을	막기	

위해서	아황산염을	사용하는데	1986년부터	이러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안식향산	나트륨(sodium	benzoate)은	흔히	사용

되는	방부제이며	비타민음료	등	가공음료에	첨

가된다.	안식향산	나트륨이	피부두드러기와	기

관지천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중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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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대조연구에서	증명된	바는	매우	드물며,	이

들에게서	추후	다시	시험하였을	때에는	대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5. 임상증상

전형적인	음식물	또는	식품첨가물	과민반응에

서는	원인물질을	섭취할	때마다	증상이	나타나고	

원인물질을	회피하면	증상이	소멸한다.	일반적으

로	원인물질을	섭취하고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

타나지만	드물게는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원인물질의	섭취와	증상의	

인과관계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식품첨가물은	음식과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식

품첨가물에	의한	과민반응은	음식물	과민반응과	

비슷한	임상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첨가물은	음

식	속에	미량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첨가물의	유무를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식

품첨가물에	의한	반응을	음식물	과민반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상증상의	발현이	첨

가물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음

식물의	섭취	유무와	일치되지	않고	진단에	혼선

을	가져온다.	

식품첨가물에	의한	과민반응은	피부발적,	습

진,	두드러기	또는	혈관부종	등	피부증상이	가장	

흔하고,	구역,	구토	등	위장관증상,	천식	또는	비

염	등	호흡기증상,	두통,	행동장애,	정서장애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고,	가끔	아나필락시스반

응이	나타날	수	있다(5,14).

6. 진단

식품첨가물에	의한	과민반응을	진단하기	위해

서는	우선	환자의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과민반응은	음식물의	

주요	재료인	식품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첨가물보다는	음식물	알레르기를	우선	배제하여

야	한다.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를	배제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민반응을	

의심할	수	있다.	

피부반응시험은	과민반응의	진단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검사법이다.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

러	가지	물질을	적당한	용액으로	만들고	이	용액

으로	환자의	피부에서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

하고	이	반응을	정상인에서의	반응과	비교하여	

보면	해당	물질에	과민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천연색소인	 carmine,	 annatto,	 saffron인	경우에는	

피부반응시험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합성	화학

물질인	경우에는	원인물질일지라도	피부반응시

험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의	민

감성이	매우	낮다.

병력청취에서	어느	정도	원인	음식물	또는	식

품첨가물의	범위가	좁혀지면	음식물일기를	작성

하거나	제한식이를	시행하여	원인물질을	찾아	

낼	수	있다.	음식물일기는	환자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과	음료수	등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기록

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를	분석하여	원

인물질을	찾는	방법이다.	음식물일기는	과민증

상이	수일에	1번씩	또는	간헐적으로	일어날	경우

에	유용한	방법이며	만약	증상이	거의	매일	발생

한다면	증상과	원인물질을	연관지을	수	없으므

로	적용할	수	없다.

제한식이는	병력청취에서	원인물질로	의심되

는	것을	선택하고	이	물질이	포함된	음식물을	시

험적으로	금지하면서	과민증상의	호전	유무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제한식이는	과민증상이	거

의	매일	발생할	때	적용하기	쉽다.	과민증상이	가

끔	발생할	경우에는	제한식이를	적용하여	증상

이	호전되더라도	자연적으로	호전된	것인지	또

는	제한식이에	의한	효과인지를	구별하기	어렵

다.	만약	제한식이로서	증상이	호전되면	그	물

질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시험적으로	다

시	섭취하여	증상이	재발하는지	관찰한다.	이러

한	과정을	3회	정도	반복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

를	관찰하여야	우연의	일치에	의한	호전을	배제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에	이를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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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식품첨가물과 알레르기

혈액검사는	식품첨가물의	과민반응에서	유용

성이	매우	낮다.	특히	합성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체내로	흡수된	후	알부민	등과	결합

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시약으로	사용하

는	물질과	실제로	체내에서	작용하는	물질의	상

태가	다르므로	반응률도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식품첨가물에	의한	과민반응을	가장	정확히	진

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	알레르기반응에서

와	마찬가지로	유발시험이지만	뜻하지	않은	심

한	반응으로	고생하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

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원인으로	의심되어	유발

시험을	시행하려는	첨가물은	적어도	48시간	금

지	한	후	시행한다.	항히스타민제는	적어도	3일
간	중단하는데,	증상이	심하여	항히스타민제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용량의	항히스

타민제를	유지하면서	유발시험을	시행한다.	항

히스타민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첨

가물이	원인	물질이라도	유발시험에	반응을	보

이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유발시험	직전에	항히스

타민제를	중단한	경우에는	유발시험	중에	항히

스타민제의	약효가	떨어져	증상이	발생하고	이

를	양성	반응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유발

시험의	판단에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8).	유발시

험을	시행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양성	반응

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시험물질과	위약

을	불규칙하게	배치하고,	각각	다른	날짜에	시험

물질을	투여하며,	위약을	투여할	때에도	시험물

질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출	것이	권유되고	있다.

유발시험에서는	먼저	단일	맹검시험을	시행하

고,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에,	확진을	위하여	이

중맹검을	시행한다.	맹검을	위해서	첨가물은	불

투명한	캡슐에	넣어서	복용하거나,	캡슐을	삼키

기	어려운	소아에서는	첨가물의	유무를	알	수	없

도록	음료수에	섞어서	복용한다.	용량은	통상적

으로	과민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용량의	10
분의	1에서	시작하고	30분–60분	간격으로	2배씩	

증량한다(4).	

7. 치료

기본적인	 치료법은	 회피요법(avoidance)이다.	

회비요법은	원인물질이	정확히	진단되었다는	것

을	전제로	한	치료법이다.	원인물질이	정확히	진

단되지도	않은	채	추측에	의해서	원인물질을	진

단하고	해당	첨가물이	포함된	음식을	모두	금지

한다면	환자의	증상도	호전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영양소의	불균형에	의한	영양결핍과	불편만

을	초래할	뿐이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미량으

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육안으로	보아서	구분하

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식품첨가물

이	어떠한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회피요법과	

면역요법이다.	원인항원을	확인하고	회피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고,	음식물에	의

한	과민반응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지만,	식품

첨가물이	원인물질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식품의	포장지에	첨가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기록이	

있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용어와는	다른	전

문적인	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

다.	특히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첨가물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회피요

법의	유용성은	매우	감소한다.

회피요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사

용하는	 방법은	 면역치료법이다.	 면역치료법은	

대부분	회피요법이	어려운	호흡기계통의	알레

르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음식물알레르기에서는	

회피요법이	주요	치료법이었으나	요즘은	땅콩과	

우유	등에서	면역요법이	시도되어서	일부	효과

를	보이고	있다(15).	그러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과민반응에서	면역요법을	시도하거나	효과를	본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회피요법을	철저하게	시행하더라도	원인이	되

는	첨가물을	우연히	섭취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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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약	원인	첨가물을	섭취하여	증상이	발

생한다면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증

상을	호전시키는	대증치료를	시행한다.	식품알

레르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첨가물에	의한	과민반

응에서도	중증의	천식	또는	아나필락시스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항상	휴대할	것이	권

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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